
ERICA미래로장학금 지급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 제16조(시행세칙 및 내규)에 의하여 ERICA미래로

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ERICA미래로장학금에 관하여 본교의 “장학금 지급 규정”에서 특별히 규정된

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.

제2장 장학 기준 및 원칙

제3조(장학 추천대상) ERICA미래로장학 추천대상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.

① ERICA 소속 학부 재학생

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계곤란자

1. 긴급가계곤란자(학부모 실 폐업자)
2. 일반휴학 3회 소진자 등 단과대학장 또는 한양행복드림상담텐터장이 추천하는 자

제4조(장학 지원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. 단 수혜 첫 학기 성적상승 정도

및 학업성취도 평가 후 2학기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

제3장 장학금 지급 및 수혜 제한

제5조(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) ① 해당학기에 소속대학 및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에서 추천한

장학생에 대하여 학생지원팀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한다.

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생활비(계좌이체)로 지급한다.

제6조(수혜자격 제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장학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월 20만원이상 생활비지원 장학 수혜자
◯2 징계 중인 자 또는 휴학생
◯3 그 외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

제7조(장학금 취소) 기 선발 처리된 장학생이 제6조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혜 장학

금을 취소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.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년 8월부터 적용한다.




